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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항  

• 제 2조 일본 정부는 부속서에 
열거한 문화재를 양국 정부 간
에 합의되는 절차에 따라 본 협
정효력 발생 후 6개월 이내에 
대한민국 정부에 인도 한다. 
 



개정 후 조항 

①일본 정부는 일제강점기에 비정상적인 경로
로 반출한 모든 문화재를 한국 정부에 반환
하여야 한다. 
 

②사유문화재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현 사유
자들과 교섭하는데 원조를 공여한다. 
 

③우리나라 문화재가 후에 일본에서 발견될 경
우, 일본 정부가 그 소장자와 교섭하여 한국
정부로의 반환을 위한 협정 체결을 준비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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